
2024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

 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

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.

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

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

모르는 경우 어떻게 신고

해야 하는지 문의

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

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

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

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

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

※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(외부강의

등의 신고) 제2항

-


